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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       법        원

제     3     부

판           결

사       건 2017다37324  여

원고, 상고인 원고

소송 리인 법 법인 시민

담당변 사  외 5인

피고, 피상고인 피고

소송 리인 법 법인 명

담당변 사 종국 외 1인

원 심 판 결 원지 법원 2017. 8. 11. 고 2016나12394 판결

판 결  고 2018. 1. 24.

주       문

상고를 각한다. 

상고 용  원고가 부담한다.

이       유

  상고이 (상고이  출 간이 지난 다  출  상고이 보충 는 상고이 를 보

충하는 범 에 )를 판단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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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여  청구에 한 자 심증주  한계  등 주장(상고이  1 )

  당사자 사이에  주고 았다는 사실에 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 라도 이를 

여하 다는 원고  주장에 하여 피고가 다투는 에는 여사실에 하여 이를 주장

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( 법원 1972. 12. 12. 고 72다221 판결, 법원 2014. 

7. 10. 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).

  원심  원고가 2006. 6. 19.부  2008. 9. 8. 지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7,200만 

원  송 한 사실이 인 나 원고가 출한 증거만 는 원고가 피고에게  7,200만 

원  여하 다고 인 하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 다. 

  원심판결 이  에 하면, 원심  판단   법리에 른 것  당하고 상

고이 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  채 논리  경험  법 에 하여 자

심증주 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 락이나 공 한 재판   권리를 침해한 잘못

이 없다. 

  2. 부당이득  청구에 한 법리 해 등 주장(상고이  2, 3 )

  가. 민법 741조는 “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 재산 또는 노  인하여 이익  얻

고 이 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  하여야 한다.”라고 하고 

있다. 당사자 일 이 자신  사에 라 일 한 부를 한 다  그 부가 법률상 원

인 없  이   청구하는 이른  부부당이득 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

다는 에 한 증명책임  부당이득 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. 이 경우 부당이

득   구하는 자는 부행  원인이  사실  존재  함께 그 사 가 효, 

취소, 해  등  소멸 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었  주장⋅증명하여야 하고, 

부행  원인이  만한 사 가 처 부  없었  이  하는 이른  착  송 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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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  경우에는 착  송 하 다는  등  주장⋅증명하여야 한다.

  이는 타인  재산권 등  침해하여 이익  얻었  이  부당이득  구하는 

이른  침해부당이득  경우에는 부당이득  청구  상 이 그 이익  보 할 

당한 권원이 있다는 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( 법원 1988. 9. 13. 고 87다카205 

판결 참조)과 구별 다.     

  나. 원심  피고가 원고 부    사실이 인 나 그 원인에 한 원고  

주장이 인 지 않는다고 하여 곧  피고가   아 런 법률상 원인 없이 

이득한 것  볼  없고, 피고가  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 원고가 

증명할 책임이 있는데, 출  증거만 는 이를 인 하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

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   청구를 척하 다.

  원심판결 이  에 하면, 원심  판단   법리에 른 것  타당하다. 

원심  판단에 상고이 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  채 논리  경험  법

에 하여 자 심증주 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 락이나 부당이득에 한 증명

책임  분  증명책임  에 한 법리를 해한 잘못이 없다. 

  3. 결

  원고  상고는 이  없어 이를 각하  하고 상고 용  패소자가 부담하  하

여, 법  일  견  주 과 같이 판결한다. 

  

재판장      법 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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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법 조희

주  심      법 재

            법 민


